
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) 

    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



▣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)  

    -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

    - 미등록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0.01ppm으로 적용. 

 - 농약잔류허용기준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도록 

   “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”이 있음 → 농가 준수 

※ 쌀 : 티아클로프리드  0.1mg/kg 이내 



 0.01ppm은 어느정도의 양인가?. 

농약 사용 : 500~1,000배 

(물 20L당 10~20㎖) 

등록 되지 않은 농약 → 사용  

0.01ppm→물 100,000,000㎖(100톤)당 농약 1㎖의 농도 

   ※ 1ppm=1/1,000,000 



❍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농약 검색 

   - 농과원 농약정보서비스(http://pis.rda.go.kr)  

   - 농촌진흥청 농사로(http://www.nongsaro.go.kr)  

 

❍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인 : 검색창에서‘식품공전’검색 

    (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/foodcode/index.jsp) 

 

http://pis.rda.go.kr/
http://www.nongsaro.go.kr/
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/foodcode/index.jsp


▣ 도입 배경 

  -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 

  -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함   
 

▣ 적용 시기 : ′19년부터 전체 농산물에 전면 시행 

   - 견과 종실류(호두․땅콩․참깨 등) 및 열대과일류 : ′16.12.31.부터 시행 

 

▣ 미등록 농약 사용시 제재 사항 

0.01ppm이상 검출시 



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 

   -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

   -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

   -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

   -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

   -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기  


